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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6

우대사항 및 출 류

우대사항

구 분 상

우 (가 )
증빙 방법

(제출서류)
1차 형

(필기)

2차 형

(면 )

법률

｢국가유공자등 우

지원에 한법률｣등 계

법률에의한 취업지원 상자

동 자 처리 시

우선순 로 선정

(가 미부여)

 입사지원서에 보훈번호,가 비율

등 정보 입력

 취업지원 상자증명서 스캔본 제출

-’24.4.25.이후정부24발 본만인정

특별

K-water

재직 인

직원

(세부 범

참고)

2년 이상

3년 미만

근무자

5% -

 K-water재직증명서 스캔본 제출

3년 이상

근무자
10% -

장애인(본인) 10% 10%

 장애인증명서(본인) 는 국가유공자

확인서(본인) 는보훈보상 상자확인서

(본인)스캔본 제출

-’24.4.25.이후정부24발 본만인정

※ 가 은 유리한 하나만 용 가능,단 법률상 가 은 동 자 처리 시 우선순 로 선정

(가 미부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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☐ 세부 범

상 기

취업지원

상자

 「국가유공자 등 우 지원에 한 법률」 제29조

 「독립유공자 우에 한 법률」 제16조

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단체설립에 한 법률」

제7조의9

 「5·18민주유공자 우 단체설립에 한 법률」 제20조

 「특수임무유공자 우 단체설립에 한 법률」 제19조

 「보훈보상 상자 지원에 한 법률」 제33조

K-water

재직 인 직원
  일반직,운 직, 문직,특정직,실무직,특수직

장애인

(본인)
 「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

【취업지원 상자 형별 가 부여 기 】

□ 가 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단 선발 인원의 30%를 과할 수 없음

*세부내용은 국가보훈부 ‘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’제41조의 3에 따름

□ 단,동 자일 경우에는 선발 정의 30%를 과하여 합격 가능

□ 선발단 (최소 모집단 )가 3인 이하인 경우 가 미부여

*단,동 자 처리 시 우선순 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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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 류

구 분 출력경로 (정부24:www.gov.kr)

취업

지원

상자

취업지원

상자

증명서

장애인

장애인

증명서

국가

유공자

확인서

보훈보상

상자

확인서

☐ (유의사항)우 사항 증빙 제출서류는 련 기 방문 등을 통한 발 시

진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,정부24(www.gov.kr)에서 ’24.4.25.

(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 90일 )이후 인터넷 발 한 서류만 진

여부를 확인하여 우 사항 인정

◦ 정부24(www.gov.kr)발 문서 주요 확인 부분 :문서 상단의 문서

확인번호를 통해 진 확인을 하므로 반드시 문서확인번호(16자리)를

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,확인 불가 시 미인정


